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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26-1395호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

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6. 4. 29.

파주시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연 장 기 간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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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한 사업자*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납세지원과(☎031-940-37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